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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80년대부터 작성되어 온 국방중기계획이 국가재정운

용계획과 국회 확정예산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등 다수의 이유로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기되어,이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 -

대안 적용의 제한사항,추가적인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부

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의 이면에 고려

되어야 할 바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제기된 문제점으로 먼저,국방중기계획과 예산의 연계 미흡으로 계획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국방중기계획이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문서이자 기획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목표 달성과 연계된 문서임에

도 불구하고,단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 검토 및 국회심의 과정을 거치면

서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재원과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순기 차이로 발생하는 중

기계획의 체계상 문제이다.두 계획의 대상기간과 작성순기의 차이로 인

해 정책 및 예산의 일관성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2008년을 작성시점으로 하는 경우 국방중기계획은 ’10～’14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국가재정운용계획은 ’08～’12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작성 방식의 부적절,전반적인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지침의

부재,경상운영분야에 대한 정책서 및 소요목록 부재,정보화 체계 활용

저조,인력 및 조직 관리 미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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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의 접근방법은 국방중기계획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한 문

헌적 고찰을 실시하였고,.현재 진행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국방중기

계획 수립,국방예산 편성 등은 본인이 평소 업무수행간 정리한 자료를 참

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관련된 사항과 외국의 사

례에 대한 자료는 타 자료를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의 약 70%를 점하

고 있는 경상운영사업분야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다루다 보니 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을 위한 수준

만큼만 접근하였다.이렇게 작성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국방중기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국방예산에

대한 개념과 작성절차 및 특성을 살펴본 다음,제3장에서는 현재까지 제기

되고 있는 국방중기 계획에 대한 체계적,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앞서 미국의 예산 및

중기계획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5장에

서는 제3장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현실적인 분

석과 병행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제6

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였으며,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

한사항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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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방중기계획 및 관련된 체계 고찰

제 1절 국방중기계획의 개념과 작성절차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

원을 배분함으로써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제기된 군 지휘구

조,부대의 창설․해체,개편 소요를 검토․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의 부

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부대계획,정원계획 및 인력계획,복지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1)

<그림 2-1>국방부 기획관리 업무체계

국방예산요구서
(F+1)

국방정보판단서
(F+1～F+17)

국방기본정책서
(F+1～F+17)

국방중기계획서
(F+2～F+6)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F+3～F+17)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F+3～F+7)

합동군사전략서
(F+3～F+17)

합동군사
전략능력
기획서
(F+1)

국방예산서
(F+1)

국방개혁기본계획
(2006~2020)

국방개혁추진계획
(F～F+4)

성과관리전략계획
(F+1～F+5)

성과관리시행계획
(F+1)

출처 :국방부,『국방기획관리 기본훈령』(서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2009),p.68.

1)국방부(2009),『국방기획관리 훈령』,서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재정계획담당관,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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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9년 6월 7일 국방부훈령 제 273호로 「국방기획관리 기본 규

정」을 제정,발표하였다. 이 후 이 규정은 보완․발전을 통하여 현재

에 이르고 있으며 국방부 훈령 제1054호(’09.5.8)「국방기획관리 기본훈

령」을 통해 기획,계획과 예산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방기획

관리를 위해 작성되는 모든 문서들은 위협분석-국방정책-소요결정-재원배

분-예산편성 및 집행 순으로 작성되며 국방의 모든 조직과 인력들이 유기

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문서

들은 <그림 2-1>과 같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방기획관리제도는 제한된 국방자원을 효율적ㆍ능률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국방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방관리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이러한 국방기획관리제도는 기획(P),계획(P),예산(B),집행

(E),평가(E)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며,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기획단계는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여 위협에 대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을 수립 하고 합동전장운영개념을 발전시킨다.또한 전략개념과 합동전장

운영개념에 입각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결정하고 최적의 군 구조를 결정

하여 부대기획을 발전시킨다.

계획단계는 군사력건설요소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용자원을 예측

ㆍ판단 하여 시기적,단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킨다.

예산단계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과 자금을 구체화하여 예

산획득의 근거를 제공한다.또한 소요예산을 획득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

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집행단계는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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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 주 요 내 용

기 획

(P)

계 획

(P)

위 협 분 석

ㅇ국방목표 설정

ㅇ국방정책 수립

ㅇ대응전략 수립

ㅇ군사력 소요제기

계획요구 및 조정

국방중기계획 수립

(연도별,사업별,기능별)

연도 예산편성

(편성,심의,조정,확정)

획득 및 유지

(자금배정,계약,획득유지,결산)

타당성 검토,문제점 도출 및 개선발전

예 산

(B)

집 행

(E)

평 가

(E)

출처 :국방부,『국방기획관리 교육자료,2009』,pp.46~47.

행하는 과정이며,기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방자

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기능이 평가단계이다.이러한 평가

결과는 환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발전시킨다.따라서 국방중

기계획은 <그림 2-2>와 같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구체화하고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단계의 핵심이다.2)

<그림 2-2>국방기획관리체계도

2)해군대학(2006),「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중기계획 발전방향」,대전 :해군대학 연

구실,2006),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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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은 국방기본정책서,국방개혁기본계획,합동군사전략

서,합동 군사전략목표기획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등을 기초로 방위

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작성지침(안)을,기획조정관실은 국방중기부대

계획작성지침(안)을 수립하여 매년 2월 중순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

다.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기본정책서,국방개혁기본계획,합동군사전

략서,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전력정책관실과

기획조정관실에서 작성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 중기계획서작성지침

(안),국방중기부대계획작성지침(안)과 자체 작성한 경상운영분야 및 특별

회계· 기금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서작성지침(안)등을 기초로 F+2～

F+6년 기간의 국방중기계획서작성지침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합참과 각

군․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관련부서에 통보(하달)한다.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국방중기 계획서작성지침과 기타 관련 문서 등을 참고하여 부대

계획이 포함된 경상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7

월 말까지 국방개혁실,기획조정관실,계획예산관실,군수관리관실,군사시

설기획관실,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제출하고, 방위력

개선사업분야의 전력화지원요소 중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를 6월 말까지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한다.국방부 국방개혁실,군수관리관실,군사시설기획

관실,정보화기획관실,기획조정관실 및 계획예산관실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 중기계획요구서를 각 관련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필요시 기획 조정관실 및 전문 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며 각 관련부서

및 기관은 검토결과 및 분석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에 9월 초순까지 통보한

다.국방부 기획조정관실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분석평가결과를 관련 부서에 9월

초순까지 통보한다.합참 전략기획본부는 부대 계획 분야에 대한 각군 및

기관의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검토한 후 9월 초순까지 국방부 기획조정관

실로 제출하고,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실무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전력별 사업우선순위가 포함된 검토결과를

10월 중순까지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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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각군 및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화지원요소를 반영한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 중순까지 방위사

업추진분과실무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방

부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한다.국방부 국방개혁실,군수관리관실,군사시설

기획관실,정보화기획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실무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업별 검토결과를 10월 중순까지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한다.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실무위원회 안

건에 대한 각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며,방

위사업청은 검토결과를 받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

하여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 후 위원

회에 상정하고,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하

며,전력정책관실은 11월 말까지 계획예산관실에 통보하고 군무회의에 보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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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국방중기계획 작성절차

국방중기계획서

(12월 말)

(F+2～ F+6)

대통령 재가(12월 말)

심의 군무회의 보고

장관결재(11월 말)

정 책 회 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정책실무회의(분야별)

방위사업추진실무위원회(안)

국방중기계획요구서

(7월 말)

∙경상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안)

∙국방중기부대계획(안)

∙기금및특별회계중기

계획(안)

(10월 말)

∙관련부서검토

/사전분석결과

(9월 초순)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국방중기계획서작성지침

(2월 말)

∙경상운영분야 국방

중기계획서작성지침(안)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서작성지침(안)

∙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지침(안)

∙기금및특별회계중기

계획 작성지침(안)

(2월 중순)

전력화지원요소 제출

(6월 말)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
(10월 말)

∙관련부서검토

/사전분석결과

(10월 중순)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

출처 :국방부,『국방기획관리 기본훈령』(서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2009),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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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획조정관실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와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통보한 부대계획 검토서를 근거로 작성한 국방중

기부대계획(초안)을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조정 후 국방중기부대계획(안)을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와

관련부서 검토결과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경상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서(초

안)를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조정 후 경상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서(안)를

작성하며,기획조정관실,보건 복지관실에서 각각 제출한 국방중기부대계

획서(안)및 국방복지중기계획서(안)를 종합하여 작성한 국방중기계획서

(안)를 정책회의 및 군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장관의 재가를 받

는다.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경상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안)등과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함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12월 말까지

국방중기계획서를 발간한다.다만,안보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는 장관 전결로 확정할 수 있다.방위사업청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을 발간한다.3)국방중기계획

서 작성절차는 <그림 2-3>과 같다.

제 2절 예산편성체계의 개념과 작성절차

예산편성체계의 개념과 역할은 국방중기계획상의 기준연도 사업과 소요재

원을 검토․조정하여 사업별,비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예산획득의 근거를 제공하고 예산획득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계획의 실현

성을 높인다.또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국방 성

과관리시행계획상의 재정성과결과를 반영한다.예산편성 업무절차는 <그

림 2-4>과 같다.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예산

편성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3)국방부,전게서,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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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예산편성 업무절차

∙정부예산
편성지침
(3월)

∙관련부서
검토/분석
평가결과
(4월)

연도국방예산편성지침
(전년도 12월말)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중기계획서

∙5년단위 국방개혁
추진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지침(안)

∙경상운영사업

예산편성지침(안)

합참,각군,기관 예산요구서
(3월말) (F+1)

(F+2)

정책회의

장관결재

경상운영사업
예산요구서
(6월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정부예산(안)대통령재가

국 회 예 산 심 의

정부예산서 대통령재가

∙정부예산
편성지침
(4월)

경상운영사업
예산요구서(안)
(5월 중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
(5월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장관보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6월말)

국방부 예산서,

방위사업청 예산서

(12월)

(F+1)

∙관련부서
검토결과
(5월중순)

출처 :국방부,『국방기획관리 기본훈령』(서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2009),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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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연도국방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

년도 12월 말까지 합참과 각군 및 기관과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달)한다.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연도국방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서

의 기준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경상운영사업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군수관리관실,군사시설기획관실,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

전략기획본부로,방위력개선사업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위사업청으로 집행

전년도 3월 말까지 각각 제출한다.

방위사업청은 연도국방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

년도 사업과 긴급소요(F+1년)사업에 대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

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추진분과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를 확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및 사업주관부서는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의 예산요

구서를 각 분야별 관련부서에 검토의뢰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

우 기획조정관실 및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한다.각 관련부서 및 기

관은 경상운영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및 분석평가 결과를 집행 전년도 4월

초순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5

월 중순까지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하며,전력정책관실은 이를 종합 검토하

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방위사업청은 전력정책관실의 검토

결과를 받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를 작성하고,방위사업추진위

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한 후 집행 전년도 6월 말까지 기

획재정부로 제출한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경상운영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를 종합하

여 정책실무회의에서 조정하며 경상운영사업예산요구서(안)를 작성하고 정

책회의 심의 후 장관의 결재를 받아 집행 전년도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로 제출한다.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방위사업청은 각각 집행 전년도 12월

까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방부 예산서와 방위사업청 예산서

를 각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4)

4)국방부,전게서,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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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 및 특성

참여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추상적인 투자방향만

을 제시하던 종래의 중기계획과는 달리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총량목표와

구체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중기계획이 재정운용의 참

고자료로만 활용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틀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계획의 포괄범위도 넓어져 종래 일반회계 등 예산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재정운용 내부자료

로 활용되는 수준을 넘어 작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언론 등 외부에 공표되

고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증대되었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즉,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계획수립과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국가재정법 제 7조 4항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

립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 제 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 장은 매년 1월 31

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앙관서

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5)

<표 2-1>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구 분 종래의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목 적 재정운용 방향제시 투자방향+총량목표+구체적인 배분계획

실 효 성
재정운용

기초자료로 활용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틀로 활용

(부처별 지출한도로 활용)

수립방식 재정당국 중심 관계부처,지자체,연구소 등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법적근거 임의규정 수립과 국회제출 의무화

출처:기획재정부,『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서울:기획재정부,2006),p.4.

5)국방대학교(2007),『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연계방안연구』,서울,국방대

학교 연구실,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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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획수립방식도 기존의 재정당국 중심에서 관계부처․지방자치단

체․연구소․분야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폭 넓게 참여하고 있다.이러

한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점은 <표 2-1>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재정운용의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우

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

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이와 함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예

측가능성이 증대되었고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정건전

성의 확보도 용이하게 되었다.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공개토론회,재원

배분회의,국무회의 보고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이 확정되므로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었다.

<표 2-2>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절차(기획재정부)

시 기 내 용

전년도 12월 31일 작성 지침 통보

1월 31일 부처별 요구안 접수

2∼3월 각 분야별 작업반 활동,공청회 등

4월말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지출한도 결정

6월말 부처별 연도 예산요구안 접수

9월말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무회의 심의,국회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

과 예산을 연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재

정전망,재정규모의 증가율,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을 총량수준을 제시

하고 개별 부처나 사업에 대해 예산제약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여한다.즉 총량적 재정규율의 예산규범을 실현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의 하나인 것이다.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각 부처의 각종

계획을 담아내고 이러한 계획이 예산으로 연계되는 중계적인 역할을 수행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

는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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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부터 중앙정부에서 5개년 연동계획인 중기재정

계획으로서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2006년에는 이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을 두었다.이러한 국가재정법의

시행은 국방예산의 편성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영향력을 더욱 증가

시킬 것이다.6)

제 4절 국방중기계획의 역할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획단계에서 도출된 중ㆍ장기 군

사력 건설소요를 실천 가능한 다년도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연도별 예

산편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이는 제한된 재원으로 국방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모든 사업의 경중ㆍ완급 및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우

선순위에 따라 가용 국방재원을 배분한다.즉 배분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국방자원의 합리적 배분계획이며,연동계획

방법에 의한 계획의 수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이 갖

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7)

첫째,국방정책이나 국방행정의 안정성 확보이다.

정책이나 행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배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중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청된다.확정ㆍ수립된 계획이 일단 공표되면 그

것은 쉽게 변동될 수 없으므로 국방정책이나 행정,무기체계의 발전 등이

안정 속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이로 인해 국민은 국가

의 안보의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국방정책ㆍ행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의 추구이다.

국방중기계획은 포괄적 계획으로서 여러 분야의 계획이 포함된다.특히

국방중기계획에 있어서는 국가차원에서 군사력 건설계획과 군사력 운영유

지계획의 균형이 함께 모색될 수 있으며,또한 국방력의 종합적 효과증진

이라는 차원에서 각 군별 사업계획이 조정ㆍ심의될 수 있고,각 분야별 사

6)국방대학교,전게서,p.44.

7)해군대학,전게서,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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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획도 전체적인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ㆍ심의되기

떄문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물론 이러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

학적이고 객관적인 체계분석,정책분석,비용효과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방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셋째,국방정책의 실현가능성 보장ㆍ국방자원과 계획의 연결이다.

국방중기계획은 인력,물자,시설,정보 및 예산 등 각종 국방 자원의 이

용 가능성을 고려한다.1년 사업계획은 자원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만,중

기계획에 필요한 제 자원을 시기별,기능별,분야별로 배분한 것이기에 실

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과 계획 즉,

예산과 계획의 일치에 관한 것이다.국방부문은 국가의 존망이나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보장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예산과 계획의 불일치 현상은 있

어서는 안되며,국방부문에서 정책을 예산화하는 첫 관문이 바로 국방중기

계획이다.장기계획에서 제시된 국방소요를 예산으로 뒷받침해주기 때문이

다.

넷째,연도 국방예산편성의 기준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근거를 제공한

다.

예산편성은 보통 회계연도인 1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꼭 1년에 완성되는

국방사업은 많지 않다.오히려 무기체계의 개발처럼 10여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에서부터 2∼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 허다하므로 국방중기계획은

이러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예산편성이 장기적인 사고의 궤도

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준다.그렇다고 하여 예산 편성상의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국방중기계획은 고정계획이 아니라 매년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 이동시키는 소위 연동계획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

가재정운용계획의 각 부처 요구안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토록하고 있어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는 시기인 12월말을 고려하여 이를 국가재정운용계

획 대상기간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요구안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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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국방활동 평가 및 통제의 기준을 제공한다.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중요한 국방사업의 목표와 방법ㆍ수단 등이 제공되

므로 이에 의거하여 국방활동의 성과나 성공ㆍ실패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으며,국방기획 집행단계에서의 제 활동이 국방중기계획에 제시된 사업

목표에 일치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계에서 국방사업 평가의 결과는 차기의 국방중기계획은 물

론 집행과정에서도 환류(Feedback)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방중기계획은 일류 선진국방의 현대화를 위한 도구로써,중․장

기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각급 부대단위 및

사업단위로 연도별 목표량과 자원을 배분하여 임무별․기능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과 계획을 연결시키며,유․무형 전력이 균형 있

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및 유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이는 연

도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기준년도로부터 대상기간 동안의 국방기본

계획과 종합적인 지침 및 국방활동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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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및 대안

제 1절 개 요

1990년도 후반부터 꾸준히 국방기획관리제도를 포함한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다.피상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국방중기계획

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큰 문제점이 있거나

또한 있다하더라도 개선을 요구할 수준은 아니었다.그러나 최근에는 국방

중기계획이 순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확정예산과의 재원의

차이가 상당하여 신뢰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더욱이 기획

재정부에서 수립하던 중기재정계획이 국가재정법 제정을 필두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 변경되어 국방중기계획은 그 계획과 일치 여부를 놓고 또

다른 신뢰성 검증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표 3-1>제기된 국방중기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

문 제 점 대 안 출 처

작성방식 개선 필요 연동식 → 고정식 한국국방연구원

기획관리체계상

작성지침 신설 필요
국방정책지침 추가 한국국방연구원

경상분야 정책서 부재 경상분야 정책서 작성 해군대학

경상운영사업 우선순위 부재 경상운영 중장기 소요목록서 작성 해군대학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성 미흡 재원규모 일치 및 순기 조정 국방대학교

정보화 체계 활용 미흡 종합/지식 관리시스템 구축 한국국방연구원

조직 및 인력 전문화 미흡 조직 및 인력관리 개선 한국국방연구원

이 외에도 계획작성 방식 부적절,작성을 위한 지침의 부재,관련한 조

직 및 인력관리 미흡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물론 국방중기계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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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결함도 있겠지 만 이와 연계되어 움직이는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문

제점과 연계되는 것도 다수 있다.

<표 3-1>은 앞에서 제시한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연구자료들을 나열한 것이다.제2절에서는 <표 3-1>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을 가능한 원문대로 인용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 2절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안

1.작성방식 개선 필요(연동식에서 고정식으로 전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방중기계획은 연동식으로 작성되고 있다.그러

나 중기문서 작성을 위해 매년 각 제대의 수많은 부서가 참여하여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핵심 업무인 신규 소요･사업에 대한 심층검토 및 평

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 반영된 사업이나 진행사업에 대한

사후점검(monitoring)및 그 결과의 반영은 더욱 어렵다.매년 작성되고

있는 중기문서의 작성주기를 대상기간인 5년이나 2년 또는 3년으로 전환

하게 되면,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연도에는 각 부서들이 소관분야의 신규

또는 변경소요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거나 기 반영사업의 진행상태

또는 계속사업의 성과 점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

이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ʻ국가재정운영계획ʼ 제도를 고려할 때,모든 중기문서

는 고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즉,5개년 계획을 기본계획으

로 하여 2,3년 주기로 재 작성하게 되면 중간연도에는 일부 변동사항만 반

영하여 수정본만 작성하게 되고,그 대신 신규･진행･계속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새로운 운영개념에서 문서작성 주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만,연도예산 문서를 제외한 모든 기획

문서와 계획문서의 작성주기를 2,3년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신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에 국방기본정책서와 합동군사전략서가 동

시에 작성되고,다음해에 중기문서인 합동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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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정식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연도(off-year)에는 필요에 따라 수정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수

정계획의 작성절차는 현행 절차와는 달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하향식

(top-down)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각 군은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소요를 수시로 국방부와 합참으로 제기하고,국방부와 합참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판단한 뒤 채택된 사업과 계속사업의 자연증가

분을 포함한 수정계획을 작성하여 각 군 및 기관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달하는 절차가 가능할 것이다.8)

2.기획관리체계상 작성지침 신설 필요(국방정책지침 추가)

국방기본정책서와 합동군사전략서에 설정된 중장기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이들 목표를 구체화하여 소요기획이나 자원배분에 명

확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일단 기획문서나 계획문서에 반

영된 사업(또는 소요)은 환경의 변화나 정책의 변경시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각 군의 소요제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또한 진행 중이거나 집행중인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그 효율성이 의문시 되더라도 이들 사업을 원점에

서 재검토하여 차기 기획 및 계획문서에 수정 반영할 수 있는 절차나 수

단도 명확하지 않다.

국방기획관리 전 단계에 대한 총괄 통제기능으로서,그리고 중장기 국방

정책 추진의 일관성 보장 및 국방장관의 ʻ자원배분권ʼ 확보수단으로서 ʻ국

방정책지침ʼ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이 문서는 매년 연초에 발간하여 각

군/기관에 배포하는 국방장관의 국방정책운영 및 자원배분 지침이다. 기

획관리의 전 단계에 대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

방장관의 지침문서인 ʻ국방정책지침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국방장관은 이

지침을 통하여 중장기 국방정책과 연계한 군사력 건설과 운영방향,국방자

원의 배분중점 및 우선순위,국방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문서에 일관

8) 한국국방연구원(2007),주간국방논단(국방기획관리시스템혁신의 필요성과 과제),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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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게 반영할 수 있다.이 지침은 매년 연초에 발간되고,주요 내용은

국방정책 기조와 구현방안,군사전략,전력증강우선순위,자원배분의 조정,

현안 이슈에 대한 지침 등이다.

<그림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장기 기획의 수정･보완 방향,국방중

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주요 국방이슈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 및 검토지시 문서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9)

<그림 3-1>국방정책지침 운영개념

국가안보
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국방정책지침국방정책지침

JSOP

차기차기
국방정책지침국방정책지침

국방중기
계획�예산

분야별

발전목표

전장기능별

발전목표 수정
지침

지침

단기현안 검토

(정책중점, 우선순위조정)

중기 현안검토

(전력구조, 획득사업)

환류

국가안보
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국방정책지침국방정책지침

JSOP

차기차기
국방정책지침국방정책지침

국방중기
계획�예산

분야별

발전목표

전장기능별

발전목표 수정
지침

지침

단기현안 검토

(정책중점, 우선순위조정)

중기 현안검토

(전력구조, 획득사업)

환류

3.경상운영분야 정책서 및 중․장기 소요목록서 부재

가.경상운영분야 정책서 작성

경상운영분야의 상위기획체계와 상호 연동되고,중기계획의 직접적 반영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상운영분야의 구체적인 장기기획 지침(서)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장기기획 지침(서)은 국방기본정책서에서 제시한 운

영유지분야별 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식별,중기계획사업 분

류 구조로 전환하여 사업별 목표소요 산정 및 사업별 재원계획,우선순위

9) 한국국방연구원,전게서,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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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가능한 중․장기 소요 산정기준을 제공하자는 의미가 있다.궁극적

으로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목표 지향적 사업추진과 집행의 일관성

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 기획지침(서)은 국방기본정책서의 추진과제 중 목표 지향적 사업관

리가 가능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이 지침서는 국방기본정책서의 부

록이나 별도의 독립된 문서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또한 작성주기는 국

방기본정책서와 동일 작성주기로 하되,불가피한 사업의 변경이나 조정 시

수정분에 대하여 별도 작성하는 탄력적 주기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기획 지침(서)의 분야별 장기기획 추진방향과 소요기준은 국방기본정책

서,기존 경상운영사업 중․장기 소요서,실무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

성할 필요성이 있다.경상운영분야별 세부사업의 계량적 목표 소요치의 산

정은 대부분 별도의 전문적 연구 및 분석에 의해 도출 가능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기획 지침(서)작성 방안의 예를 인력운영분야를

예로 들어 <그림 3-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2>분야별 기획지침의 구성(인력운영분야 예시)

인력운영

예산사업 :보수체계 개선(급여)

추진방향 군 특성을 고려한 군 고유 보수체계로 발전

구체적

지침

∙ 민간 대기업 대비 동등 수준 확대

∙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의 신설 및 수당의 현실화

∙ 중장기 군인연금 확대

※ 가용재원을 고려한 중장기 구체적 목표 소요기준 제시

인력운영분야는 예산사업과 밀접히 연결되는 분야로서 “군 복지수준 향

상”이라고 할 수 있다.하부 추진전략(과제)으로는 병 보수수준 개선,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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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수체계 개선,전역 후 생활 안정책,가족지원제도 개선으로 다시 구

분되며,이를 중기계획 사업분류 구조로 전환하면 급여가 해당된다.즉,장

기기획지침(서)은 중기계획 사업 분류 구조관점에서 구체적 목표소요기준

을 제시할 수 있다.

인력운영분야에 대한 “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중기계획 사업추진목

표와 사업추진계획을 현재 사업으로 소요를 창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기

본급여/일반수당 사업으로 사관생도 봉급 인상,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수

당 신설 및 별거수당 신설 등으로 기존사업 변경과 새로운 사업을 소요제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써,“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중기계

획 사업추진 목표와 사업추진계획을 현재 사업으로 소요를 창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훈련 주관 부서에서는 교육훈련지원 사업으로 실사격 및

실기동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부대훈련 과학화라는 추진목표 아래 모의

훈련형CBT(Simulation)사업추진을 목표로 현 수준에서는 단위 전투부대

위주 모의훈련을,중기(’07~’13)기간 중에는 과학화 부대훈련 기반조성을

위주로,장기(’14∼’21)기간 중에는 과학화 부대훈련 구축 완성을 목표로

대잠훈련 모델,대함 유도탄훈련 모델,대공 유도탄훈련 모델,상륙전 워게

임 훈련 모델,특수전 모의 훈련체계 및 해병훈련 모델 등의 사업추진계획

을 신규사업으로 소요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10)

나.경상운영사업 중․장기 소요목록서 작성

기획 지침(서)제안에 이은 연속적 개선된 개념으로 중ㆍ장기 사업 소요

목록서 작성을 제시한다.중․장기 소요목록서 작성은 경상운영분야의 장

기기획 지침에 따라 중ㆍ장기 사업소요를 판단하여 제기하고,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중기계획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즉,기획차원에서 사전 충분한

경제성 분석과 사업우선순위 판단을 통해 목표사업을 관리함으로써,중기

10)해군대학,전게서,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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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목표 지향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경상운영사업소요목록서”는 국방 운영분야 기획지침에 따라 각 군별

경상운영사업 분야의 중ㆍ장기 사업소요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개괄적 소

요 목록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 문서는 기획관리규정상의 공식적 문서라

기보다는 실무운용지침서상의 내부 관리문서로서,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통합차원의 소요목록을 유지관리하고 활용한다는 것이다.각 군 본부는 예

하 제대로부터 수시 사업소요를 제기 받아서 사업 타당성 및 우선순위 판

단을 통해 중장기 사업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며,국방부

는 최종 분석평가를 통해 국방통합 중장기 소요 목록서를 유지 관리한다

는 개념이다.소요목록 작성 대상사업은 기준경비 및 정액성 경비를 제외

한 경상운영사업 항목과 신규사업에 국한하며,개괄적 사업추진 목표와 재

원배분 계획을 포함한다.경상운영사업 중ㆍ장기 소요목록서는 중기계획

작성 지침에 반영되어 중기계획 작성의 근거와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다.

또한 작성주기는 국방기본정책서와 동일 작성주기로 하되,불가피한 사

업의 변경이나 조정 시 수정분에 한해서 별도 작성하는 탄력적 주기의 운

영이 필요할 것이다.문서의 양식은 중ㆍ장기 경상운영사업 분야별 개괄적

인 사업소요를 판단하고 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총괄분석 정

보서로서의 역할을 위해 설계하고,구체적 분야는 총괄부문과 단위사업으

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중ㆍ장기 소요 목록서에 반영된 경상운영사업 분야별 제기된 사업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우선순

위를 판단하고 중기계획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11)

4.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성 미흡(재원 일치 및 순기 조정)12)

이전의 중기재정계획과는 달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가재정법에 의해

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됨으로서 국방예산의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요

11)해군대학,전게서,pp.60-61.

12)국방대학교,전게서,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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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작용하게 되었다.만약,국방중기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범위에

서 벗어난 상태의 계획으로 수립되었을 경우,국방중기계획은 계획으로서

의 실현가능성을 상실하게 되고,나아가 각 부처로부터 그 신뢰성을 상실

하게 되는 것이다.

<표 3-2>국방중기계획(’05-’09)과 국가재정운용계획(’04-’08)의 재원 소요

(단위 :억원)
년 도

(작성주기)
’04

(증가율) ’05 ’06 ’07 ’08
계

(평균증가율)

국방중기

계획(A)

(’05-’09)

국방예산 189,412 208,226
(9.9)

235,500
(13.1)

261,020
(10.8)

289,280
(10.8)

1,183,438
(11.2)

전력투자 62,930 70,851
(12.6)

83,603
(14.0)

95,273
(13.9)

108,480
(11.2)

421,137
(12.9)

경상운영 126,482 137,375
(8.6)

151,897
(10.6)

165,747
(9.1)

180,800
(9.1)

762,301
(9.4)

국가재정

운용계획

(B)

(’03.12월

-’04.9월)

국방예산 189,412 203,550
(7.5)

223,500
(9.8)

244,200
(9.3)

267,100
(9.4)

1,127,762
(9.0)

전력투자 62,930 68,223
(8.4)

80,345
(17.8)

87,231
(8.6)

95,989
(10.0)

394,718
(11.2)

경상운영 126,482 135,327
(7.0)

143,155
(5.8)

156,969
(9.6)

171,111
(9.0)

733,044
(7.9)

A/B(%)

국방예산 100.0 102.3 105.4 106.9 108.3 104.9

전력투자 100.0 103.9 104.1 109.2 113.0 106.7

경상운영 100.0 101.5 106.1 105.6 105.7 104.0

출처 기획재정부,『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부

내부자료(협력적자주국방추진계획)13)

그러나 이전까지의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표 3-2>와 <표 3-3>은 국방중기계획과 국

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을 잘 나타낸다.동일 대상기간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첫째,기간 동안 예산의 증가율과 규모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였다.국방

중기계획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예산 규모를 118조 3천억원으

로 설정하고 연평균 예산의 증가율을 11.2%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그

13)‘05~’09국방중기계획은 ‘04.10월 군무회의를 실시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책자로 발행하였고,’04년 초에 이 재원을 기초로 ‘04~’08국가재정운용계획 기

초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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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국방예산의 규모를 112조 7

천억원으로 예측하고 연평균증가율은 9.0% 수준으로 예측하였다.이러한

현상은 2006-2010년에 대한 국방중기계획(’07-’11)과 국가재정운용계획

(’06-’10)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3-3>국방중기계획(’07-’11)과 국가재정운용계획(’06-’10)의 재원 소요

(단위 :억원)

년 도
(작성주기)

’06년
(증가율) ’07년 ’08년 ’09년 ’10년

계
(평균증가율)

국방중기

계획(A)

(’07-’11)

국방예산 225,129
247,417
(9.9)

271,911
(9.9)

298,830
(9.9)

328,414
(9.9)

1,371,701
(9.9)

방위력개선14) 58,077
70,052
(20.6)

83,916
(19.8)

98,630
(17.5)

110,064
(11.6)

420,739
(17.4)

경상운영 167,052
177,365
(6.2)

187,995
(6.0)

200,200
(6.5)

218,350
(9.1)

950,962
(7.0)

국가재정

운용계획

(B)

(’05.12월

-’06.9월)

국방예산 225,129
246,967
(9.7)

268,904
(8.9)

292,450
(8.8)

318,182
(8.8)

1,351,632
(9.0)

방위력개선 58,077
68,203
(17.8)

80,825
(18.5)

95,240
(17.8)

111,073
(16.6)

413,418
(17.7)

경상운영 167,052
178,764
(7.0)

188,079
(5.2)

197,210
(4.9)

207,109
(5.1)

938,214
(5.6)

A/B(%)

국방예산 100.0. 100.2 101.1 102.2 103.2 101.5

방위력개선 100.0 102.7 103.8 103.6 99.1 101.8

경상운영 100.0 99.2 100.0 101.5 105.4 101.4

둘째,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력투자비 분야의 증가율을

높게 예측하고 있다.이는 선진국에 비해서 전력투자비에 비중이 낮은 문

제점을 인식하고 전력투자비의 증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데서 기인한 것이

다.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대상기간동안에 국방중기계획보다 더

낮은 비중의 전력투자비를 제시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4)‘05.4.11일 국방부 장관결재로 예산과목구조 조정(금액은 ’05년 편성예산)

① 전력투자(방위력개선)비 → 경상운영비 :장비유지비(1조2,043억원),용산기지이전

(1,000억원),방위비분담금(3,742억원/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는 기존부터 경상운영비에 편

성)FMS차관상환(201억원 /‘05년 사업종료),편제장비(1,829억원)② 경상운영비 → 전력

투자(방위력개선)비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품관소 및 조달본부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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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국방중기계획상의 예산의 규모가 항상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국방

부문의 투자비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방중기계획은 소요우선에 원리에 입각하여 작성되었

기 때문이다.즉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하나의 예산편성의 근거로서 활용된

것이 아니라 국방중기계획의 작성에 하한선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인식됨

으로써 최소 예산 규모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그 결과 정부 예

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삭감을 반복하는 등 행정적인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넷째,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순

기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2006

년을 작성시점으로 하는 경우 국방중기계획의 경우 그 대상기간은

2008-2012년의 5개년이 되며 작성 순기는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다.

반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2006-2010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작성순

기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가 된다.즉 2006년에 작성되는 국

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은 각각의 작성주기에 따라 상이한 대상기

간에 대한 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진다.특히 국방중기계획의 경우 F+2～

F+6년을 대상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7년간의 전망치를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서로 다른 전망치로

인하여 국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수정

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다.

<표 3-4>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작성순기

구 분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대상기간 ‘08~’125개년을 대상 ‘06~’105개년을 대상

작성순기 ‘06.2~12월 ‘05.12월~’06.9월

※ 06년을 작성시점으로 하는 경우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 확보는 안정적 국방예산 확

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특히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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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모든 정부의 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따라서 국방중기계획상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방

중기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더 이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소 예산의 규모를 제시하는 자료가

아니라 가용 국방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임을 분명하

게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하에서 국방중기계획의 위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예전의 국방중기계획이 각군/기관의 중․장기 소요를 종

합하여 국방예산안의 수립 및 확정에 근거 자료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현행 예산편성제도 하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제

시된 국방예산을 각군/기관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된다.

또한,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대상기간 및 작성순기

조정이 필요하다.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그 작성시점을 기

준으로 대상기간이 2년의 차이가 발생한다.즉 ’09-’13년 국방중기계획은

2007년도 12월 말에 작성이 완료되는 반면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9년 9월부로 작성이 완료된다.이러한 2년간의 순기차이로 인하여 5년

간의 예산추정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또한 국방중기계

획은 작성시점부터 그 적용시점을 고려할 때 7년 후에 대한 예산추정치가

제시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 및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요구안을 작성시에 국방중기계획에 제시된 국방예산 추정치에 대한 전면

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중기계획의 대상기간 및 작성순

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상기간 및 순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해야 한다.대상기간 과 순기조정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국방중기계획 작성순기를 전년도 완료하여 당해연도 국가재정운

용계획에 요구하는 국방분야 중기계획서로 적용되게 하는 방안으로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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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대상기간은 <표 3-5>와 같다.국방중기계획 방안 1의 경우 국방중기

계획의 작성절차 및 작성순기에 대한 수정 없이 국방중기계획의 대상기간

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상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이다.그러나 국방중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상기간을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두 계

획의 성격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국가재정운용계획은 대상기간을 F～F+4

년으로 한다.F년도 계획의 경우 예산운용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4개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국방중기계획은 대상기간은 F+2~F+6으로서

향후 5개년의 중기국방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따라서 동일한 재정

전망치에 따라 F+1년도 사업부터 3개년 동안의 기간을 일치시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즉 국방중기계획을 대상기간을 F+1～F+5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

시될 수 있다.

<표 3-5>국방중기계획의 대상기간 조정방안

구 분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정 전 조정 후

대상기간 F+2~F+6년 F+1~F+5년 F~F+4년

2007년 기준 ‘09~’13년 ‘08~’12년 ‘07~’11년

그러나 방안 1의 경우 대상기간 만을 조정하는 방안으로써 전년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12월 말에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지침이 하달되고 4월까지 국가

재정운용계획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수정소요가 발

생한다는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또한 국방예산 편성체계에 대한 순기조

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간에 대한 조정과 함께 순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또한 국방중

기계획 작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활성화하여 국방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방중기계획이 변동사항 없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그대

로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9-

두 번째 방안으로써는 국방중기계획의 대상기간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국방중기계획의 작성완료 시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이 작성되는 시점인

4월로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과 연계시키는

것이다.이 경우 조정된 대상기간 및 작성순기는 <표 3-6>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표 3-6>국방중기계획의 작성순기 조정방안

구 분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정 전 조정 후

대상기간 F+2~F+6년 F+1~F+5 F~F+45개년을 대상

작성순기
∙’07.2월~’07.12월

(11개월)
∙’06.9월~’07.4월

(8개월)
∙’06.12월~’07.9월

(9개월)

방안 2의 경우 국방중기계획의 작성시점을 9월부터 시작하여 국가재정운

용계획의 작성과정에서 수반되는 변동사항을 국방중기계획에 그대로 반영

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완성함으로써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분야에 동일한 추정치와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또한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작성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현재

주요 국가들은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성순기를 단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국방중기계획의 경우 현재 작성기간에

10개월이 소요된다.이 기간을 8개월로 단축시킴으로써 경제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

반면,기존의 국방중기계획의 작성절차 및 국방예산제도의 작성 순기에

대한 변화 등과 같은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소요가 발

생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방안 2에 대한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체적인 작성절차에

대한 개선 내용은 <표 3-7>과 같다.

먼저 국방중기계획 수립지침을 9월말에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각 군 및 기관에 시달한다.9월부터 각 군 및 기관의 국방중기계

획 요구서를 종합하고 12월까지 이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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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국방중기계획 작성절차 개선안

기 간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년도 9월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하달

(국방부 → 각군본부)

전년도 12월 말
∙각군/기관의 중기계획안 통합

(각군본부→ 국방부)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통보

(기획재정부→각 부처)

1월 31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각군/기관의 중기계획안

검토,종합(실무회의)

∙국방중기계획안제출

(국방부 → 기획재정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부처→기획재정부)

1월～3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마련

3월말 ∙국방부 장관 결재

4월말 ∙대통령 재가
∙국가재정운용계획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통보

이때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획문서의 작성체계는 <표 3-8>와

같이 개선될 수 있다.현재 11월에 실시되는 국방부 심의 과정을 12월말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이 하달되면 기획재정부의 국방예산담당관들과

함께 이를 심사하여 1월 말까지 국방중기계획안을 확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부터 3월까지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 국가재정운용계

획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한다.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정

소요를 기획재정부와의 3월 협의 과정을 통해 조정하고 이를 국방중기계

획안에 반영하여 3월말에 국방장관이 결재한다.기획재정부가 3월 협의과

정에서 조정된 국방분야 중기계획안을 확정하여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통일시킨다.

장관 결재가 완료된 국방중기계획안은 4월말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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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계획문서에 작성절차 개선 내용

문 서 명 작성시기 대상기간

국방중기계획서 12월 F+2~F+6년

보

조

문

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

2월 F+2~F+6년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7월 F+2~F+6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서(안)

10월 F+2~F+6년

분야별검토서 9월 F+2~F+6년

(현행)

 
(개선 후)

문 서 명 작성시기 대상기간

국방중기계획서 4월 F+1~F+5년

보

조

문

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

전년도 9월 F+1~F+5년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전년도 10월 F+1~F+5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서(안)

전년도 11월 F+1~F+5년

분야별검토서 전년도 11월 F+1~F+5년

이후 수정사항 발생 시에는 국방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수정소요

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방중기계

획을 완성하게 된다면 국방중기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에서 그 위상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15)

15) 국방대학교,전게서,pp.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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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안

1.정보화 체계 활용 미흡(종합/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국방기획관리시스템은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소요

와 사업이 집중되는 종합관리시스템(EM:EnterpriseManagement)의 특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 시스템과 체계적 연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또한,

기획-계획-예산-집행으로 구분된 단계별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전 단

계에서 수집되고 분석된 정보가 축적되어 후행 단계 의 의사결정에 활용

되어야 하는 지식관리시스템(KM:KnowledgeManagement)으로서의 발

전이 필요하다.특히,전력증강사업의 경우 한 사업이 소요제기 되어 집행

에 이르기까지 5～10여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자료의

축적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국방기획관리시스템 정보화 실태를 보면,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으나 전체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정보화 수준이 아

닌 예산처리 위주의 사무자동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사업과 관련된 문서

정보(Text)들이 행정문서로 발간 및 관리되고 있으며,각종 분석자료 및

의사결정 자료는 소관 부서별로 내부 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또

한,개별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보(소요제기 자료,소요‧사업 변동자료,분

석평가자료,의사결정자료 등)의 축적 및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후속 단계에서 활용이 곤란하고 문제 발생시 원인의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타 기능과의 연동 실태 측면에서는 중기계획 및 예산의 전산시스템이 타

기능과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어서 요구서 입력 시 각 기능에

서 처리하여 작성한 요구서를 다시 계획예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각 기능별로 추진 중인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선행

또는 병행하여 이들 기능과 업무절차 및 자료(D/B)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국방기획관리시스템의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방기획관리시스템의 정보화는 타 기능체계에서 수집 및 분석된 각종

자료를 연동 또는 공유하여 기능별‧사업별로 상시 검색과 활용 가능하도

록 구축되어야 하며,자원 및 비용소요 판단을 위한 각종 예측‧판단자료,



-33-

소요기준,현황자료,비용정보의 D/B도 서로 연계 내지 공유되어야 할 것

이다.16)

2.조직 및 인력 전문화 미흡(체계 개선)

기획관리의 각 단계에서 주관부서 및 검토부서들이 소관분야에 대한 전

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층검토를 해 주어야 종합부서가 본래의 고유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관부서가 소관분야의 중장기

정책과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하여 각 군이 제기한 사업소요의 타당성,우

선순위,사업계획의 완전성,추진방법의 효율성 등을 책임 있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종합부서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써 종합부서는

현재와 같은 개별사업에 대한 미시적인 검토업무를 줄이고,그 대신 중장

기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안

을 분석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기획 및 계획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기획관리 분야 인력의 학력측면의 전문성은 매우 높으나 업무에 대

한 전문성은 낮은 편이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보직이

가능한 민간 인력의 보직비율을 높이는 한편,현역의 경우에도 동일 분야

내에서의 순환보직을 통해 전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

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기획 및 계획수립,사업관리 등 주요부서에 보직된

현역요원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인사관리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부서에 보직된 현역요원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가 40-50%수

준으로서 학력 면에서의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나,70-80%는

현 업무분야에 대한 근무경험이 2년 미만에 불과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방기획관리 분야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장기보직이 가능한 민간인

력의 보직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현역요원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동

일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16)한국국방연구원,주간국방논단,국방기획관리시스템혁신의 필요성과 과제(서울,한국국

방연구원 연구실,2007),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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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역의 경우 야전부대와 정책부서를 오가는 순환보직이 불가피하겠지

만,정책부서에 보직될 경우만이라도 기획관리 분야 내에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유한 요원이 계획수립 또는 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반대로 사업관리 경험을 가진 요원이 기획 또는

계획업무를 수행할 경우 유사사업의 집행경험을 반영한 보다 현실성 있는

기획 및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이다.17)

17)한국국방연구원,전게서,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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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미국의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18)

제 1절 예산 절차 및 배경

1980년대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하여 1980년 중반 재정적자는

GDP대비 4～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정부부채 규모 또한 GDP대비

4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하여 의회는 1985년 「균

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Balance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을 제정하고 법안자들의 이름을 따서 GRH법

(Gramm-Rudman-HullingsAct)으로 명명하였다.GRH법에서는 향후 몇

년간에 걸친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목표연도에 최종적으로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괄삭감(sequestration)절차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GRH법은 적자 삭감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그 원인 첫째,

대통령은 경기 위축기에 나타나는 정부수입 부족이나 의무지출

(mandatoryspending)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일률삭감 권한 행사를 꺼렸

다.둘째,대통령의 일괄삭감에 대한 결정을 재정적의 전망치에 근거하여

내리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는 가능한 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였

다.19)

1990년 GRH법의 수정형태로 입법된 「예산통제법(BudgetEnforcement

Act;BEA)」은 재정적자보다는 신규 입법의 예산상의 부담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20) 이를 위하여 예산통제법은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지출을 구분하였다.또한 재량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

산권한(budgetauthority)및 지출의 상한선을 회계연도별로 설정하였다.

이 상한선은 최초 1995년 까지 설정되었으나,두 차례의 수정․연장을 거

쳐 2002년 회계연도까지 설정되었다.의무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입․

지출균형(pay-as-you-go;PAYGO)의 원칙을 수립하였다.이 원칙은 의무

18)국방대학교,전게서,pp.49-59.

19)고영선 외(2004),“중기재정관리 체계의 도입과 정착”『정책연구시리즈』2004-11,서울

:한국개발 연구원,p.104.

20)김동건 외,(2006)『각 부처 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계방안』,서울 한국재정

연구회,p.23.



-36-

지출의 증가 또는 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입법상의 변화

는 반드시 그러한 예산상의 부담을 안전히 상쇄할 수 있는 입법상의 변화

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재량지출 상한의 초과나 PAYGO 원칙의 위

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통제법에서는 일괄삭감을 취하도록 규

정하였다.

예산통제법이 2002년 9월말로 종료됨에 따라,현재로서는 세출증액을 규

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2002년 이후 행정부와 일부 의

원을 중심으로 예산낭비 및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개혁법 제정을 요구하

고 있다.21)

제 2절 예산 편성과정

미국의 예산편성은 관리예산처(Office ofManagementand Budget;

OMB)가 주관이 되는 행정부 예산과 의회예산실(CongressionalBudget

Office;CBO)이 주관이 되는 의회예산으로 구분된다.행정부예산은 1921

년 제정된 예산회계법(TheBudgetandAccountAct)에 따라 관리예산처

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고 의회예산은 1974년에 제정된 의회예산법

(CongressionalBudgetAct)과 1990년 제정된 예산강제집행법(Budget

EnforcementAct)등에 명시된 의회예산절차에 따른다.22)미국의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 과정은 19개월이 소요되는데,예산 편성기간은 약 11개월이

다.예산안 편성은 회계연도 개시 전전년도 3월에 시작하여 전년도 1월에

완료된다.23)

1921년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을 일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한을 지닌다.그러나 미국의 예산이 세출예산으로 구

21)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법의 주요 내용은 ① 사전 년도별 지출한도의 설정과 이를 실

행하기 위한 PAYGO나 지출한도제도(Cap)를 실시,②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행정부

에 의한 일괄 삭감 조치,③ 대통령의 개별거부권(Line-Item Veto)부여,④ 회계연도 개

시 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정부폐쇄(shot-down)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정예산의

법제화,⑤ 성과를 기준으로 한 예산 일몰제의 실시 등 있다.

22)예산통제법은 2002년 9월 만료되었고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다.이하의 설명은 입법의

만료 이전의 상황으로 기술한 것이다.

23)미국의 예산편성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즉 예산정책 개발단계(3～6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단계(7～9월),관리예산처의 사정 및 대통령의 재가단

계(9월～익년도 1월)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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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법률의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미국의 행정부는 이러

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따라서 대통령이 매년 제출하는

예산안은 의회가 입안하는 세출예산법안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24)예산

안 자체가 의회의 심의대상이 되지는 못한다.이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

어 의회가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1.대통령 예산안의 편성

미국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매년 4월

관리예산처는 계획지침(planningguidance)을 각 부처에 하달한다.이 지

침에는 각 부처별 전반적인 재원배분수준과 예산요구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관리 및 정책상의 요소들을 포함한다.한편 관리예산처는 재무부와 경

제자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경제 및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한 전망을 준비한다.25)이러한 경제 및 예산규모에 대한

전망치는 예산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정된다.

6월 관리예산처는 춘계검토(SpringPlanningReview)를 통하여 중요한

예산상의 의제와 각 부처의 사업계획들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그리고

경제 및 예산규모의 예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에게 예산연도의 예산정책

과 예산규모에 관한 계획안을 건의한다.관리예산처장은 이 계획안에 대

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매년 7월 전반적인 예산지침과 부처별 예산한도액

이 포함된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한다.

관리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각 부처는 설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관별로 예산요구서(estimateoftheagency)를 작성하고 매년 9

월에 관리예산처에 제출한다.각 부처의 예산책임자는 각 국․과의 예비

적 예산요구를 반영하여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작성한다.예산요구서에는

초기제출물,컴퓨터자료,출력자료,추가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전년

24)미국 연방정부의 경우,budget은 예산에 관한 대통령의 정책결정이며 의회에 대한 건

의서이다.DennisS.Ippolito,TheBudgetandNationalPolitics,(SanFrancisco:W.H.

FreemanandCo.,1978),p.51.

25)ThomasD.Lynch,PublicBudgeting in America,(New Jersey:Prentice-Hall,

1979),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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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해년도․익년도․익년 후 4년 등 총 7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접수되면 관리예산처는 10월과 11월의 추계검토

를 통하여 부처별 예산심의를 진행한다.예산심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

을 갖춘 300여 명의 예산심사관이 담당한다.예산심사관들은 재원 절약의

측면에서 주요한 지출항목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며,각 부처의 예

산담당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예산심사관은 각자의 심사의견을 관리예산처장에게

건의한다.관리예산처장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예산정책,주요

정책사업,각 부처별 예산한도액,기타 세입전망 등에 관하여 대통령과 협

의한다.이 협의를 통하여 각 부처별 예산의 한도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

각 부처는 자신에게 할당된 총액에 대하여 관리예산처,예산심의위원회

(BudgetReview Board)및 대통령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그

러나 대부분의 이의는 관리예산처 수준에서 처리된다.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부처별 총액이 결정되면 각 부처들은 최종예산요구서를 준비한다.

관리예산처는 이 요구들을 종합하고,개관 및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2월

첫 월요일 이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2.의회의 예산절차

미국의 예산절차에 있어 의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대통령의 예산

안은 회의 예산절차에 있어 추천안으로 고려될 뿐이다.대통령의 예산안

이 의회에 제출되면,의회의 예산절차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예산실

은 자체의 경제 전망치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예산안의 효과에 대한 재전

망안(re-estimation)을 의회에 제출한다.

4월 15일까지 의회는 상원과 하원 간의 내부적인 합의를 거쳐 의회예산

결의(CongressionalBudgetResolution)를 통과시킨다.이 결의의 주요 역

할은 의회위원회를 위한 재량지출의 수준과 의무지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양원의 예산위원회(BudgetCommittee)는 이 결의를 위하여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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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예산안과 관련 위원회의 의견 및 전망을 검토하고 청문회를 개최한

다.

의회예산결의 후,예산지출위원회(AppropriationCommittee)는 재량지출

과 관련하여 양원 각각 13개 소위원회별 예산배분을 결정한다.소위원회

는 각각 하나의 지출법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각 지출법안은 개별 프

로그램의 재원조달규모를 정한다.또한 각 지출법안은 개별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적인 법률로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3.미국의 예산 편성의 특징

미국의 예산편성에 대한 특징은 첫째 Top-down방식의 예산편성 방식

을 채택이다.관리예산처가 기관별 예산총액을 통보하면 각 기관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한

다.관리예산처는 회계연도 개시 18개월 전에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게 되고 각 부처는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한 후 관

리예산처와 협의,조율을 거친 후 대통령 예산안을 확정한다.

둘째로는 관리예산처와 각 부처간의 예산 협의시 프로그램별 성과를 평

가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 필요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성과평

가 및 관리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미국의 성과관리제도는 1990년 재

정책임자법(ChiefFinancialandResultsAct)으로부터 시작되어 1993년의

정부성과법(GovernmentPerformanceandResultsAct)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정부성과법은 기관들로 하여금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할 목적으로

전략계획서,성과계획서,그리고 성과보고서제출을 의무화하였다.2000년

이후 매년 2월 말까지 각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과거 3개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셋째,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2002년 9

월말로 재정지출 규모를 사전에 제한해 왔던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Actof1990)이 종료되었다.이에 따라 현재는 세출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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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2004년의 예산의 경우,약 1만 여건의

민원사업이 의회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다.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2002년 이후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개혁법 재

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 3절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대통령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의회는

예산기준선이 포함된 의회예산처의 경제․예산전망보고서,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양원 합동결의안을 형

식으로 예산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매년 관리예산처와 의회예산실은 재

정지출추계를 통해 향후 10년의 기간에 걸쳐 현행 법률과 정책이 유지된

다는 가정 하에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미래경로에 대한 예산기준선을 제시

한다.

한편,미국 의회에서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4

년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에 근거하여 지출규모점검

(Scorekeeping)26)을 도입하였다.지출규모점검은 1985년 균형예산과 긴급

재정적자통제법(BalancedBudgetandEmergencyDeficitControlAct)에

의해 예산기준선이 도입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지출규모점검에 대한 기

본적인 책임은 예산위원회에 있지만,실제로는 의회예산실과 관리예산처

에 의해서 작성된다.의회예산실과 관리예산처는 사전조율을 통하여 지출

규모점검지침(Scorekeeping Guidelines)에 대한 동일한 추정치를 만들어

내며,이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공식

을 도입하였다.추정과정에서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경제적 요인 및 정치

적 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지만 국방 분야 등과 같은 선택적

인 분야에서는 경제적 요인들과 정치적 과정을 고려하여 5개년 재정운용

26)지출규모점검(scorekeeping)은 예산지출권한,재정수입과 지출,재정흑자와 적자,연방

정부의 부채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이거나 최근 통과

된 법률의 예산효과를 예산기준선 혹은 예산결의안에서 정한 수준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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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미국의 예산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의무지출이 현행

법에 의해 지출이 규정되는 반면,재량지출은 5개년 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지출계획이 수립되고 매년 예산법으로 확정된다.즉 재량지출이 5개년 재

정운용계획의 의해 수립되고 예산법으로 확정된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성이 확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미국은 이러한 5개년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연동(rolling)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미국의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을 포함한 일종의 연동계

획으로 규정할 수 있다.미국은 예산 심의시 당해년도 예산만이 아니라

5개년 예산전망을 함께 심의하며,매년 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하여 반영

한다.또한 예산 심의시 당해년도 지출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친 세출지출

권도 함께 심의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한 예산편성 방식을 적극적

으로 운용하고 있다.

제 4절 관리예산처와 각 부처의 입법안 사전협의 절차27)

미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획과 예산의 연

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을 연

결시키는 역할은 관리예산처가 담당한다.즉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실 소속

으로 행정부의 기획과 예산을 조율하고 관리를 위해 점검하는 기관의 성

격을 지니게 된다.따라서 각 부처는 예산,성과계획은 물론이고 사업법안

의 경우도 의외에 제출하기 전 사전에 관리예산처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이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국정운용방

침이 국가재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정부가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하도

록 국가재정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관리예산처에 행정규칙 A-11에 따라 처음 예산요구서 제출시

27)본 내용은 미행정부 행정규칙(CIRCULARNO.A-19,1979)을.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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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그 목적은 첫째,각 부처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둘째,각 부처의 입법프로그램과 매년 예산

요구서를 준비하는데 조율하는 것을 지원하고 셋째,대통령의 승인을 얻

는 특정 제안서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관리예산처와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의 입법프로그램,예산,연두교서 및 특별 메시지

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각 기관들이 관리예산처에 입법프로그램 제출할 경우 각각의 항목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첫째,목적과 대상,현존하는 프

로그램과의 관계에 대한 요약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둘째는

준비법안의 시기와 준비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셋째로

는 현재 또는 최근 의회의 주요 안을 다루는 법안이나 보고서에 대한 적

절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처음 5개 회계연도의 예산권

한과 지출,예산권한과 지출에 대한 유보,재정수입의 추이 및 근무 년 수

와 인력 수에 대한 추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심의중인 입법안들과 만료되는 법안(행정규칙 6)의

목록은 입법제안과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는데,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은 다음과 같다.첫째,아직 고려중인 사항들은 대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되고 각각의 주제 내용과 상태에 대해 요약 설명되어야 한다.둘째,

각각의 만료법안들은 내용,인증,만료일 및 그 법의 연장․폐기 여부에

대한 기관의 견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각 기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관리예산처는 대통령

프로그램과 일치 및 불일치(inaccordwith/notinaccord),일관된 법안

과 일관되지 않는 법안(inconsistentwith/notconsistentwith),각 부

처의 프로그램 관점에서 볼 때 이의 없음(noobjection),조건부 승인

(qualifiedadvice)등으로 권고함으로써 예산과 계획에 대한 조정과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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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국방예산 편성의 특징

1.관리예산처와 국방부의 관계의 특수성

대통령 소속 예산 담당 부서인 관리예산처의 국방부와의 관계는 다른

연방 기관들과의 관계와는 다르다.관리예산처는 농업․교육 그리고 다른

국내 사업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점에서 예산안 심의 실시한다.그러나 국

방 분야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와 관리예산처는 긴밀하게 협조한다.

국방예산에 대한 심의는 관리예산처와 국방부장관실이 팀을 이루어 국방

성 내에서 실시한다. 또한 관리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했을 때,

각 기관들은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한다.단,국방예산의 경우,관리예산

처는 국방부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삭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관리예산처는 대규모 지출 항목에 대하여 국방장관이 삭감을 승인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반드

시 관리예산처의 입장에 지지하지는 않는다.대통령은 안보우선순위를 바

탕으로 관리예산처와 국방부와의 관계를 통제한다.이는 국가방위에 있어

서 국가안보정책이 예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분야에 대한 정책 중심의 예산편성절차는 국방예산을 편성함

에 있어 관리예산처와 국방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관

리예산처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예산처의 국방예산 담

당관을 국방성에서 배치하여 국방기획관리 과정의 중기사업계획(Program

ObjectiveMemorandum)에 속한 사업구조의 검토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이처럼 국방예산은 관리예산처가 예산의 수립과

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28)

이러한 국방예산 편성 과정의 특징은 국방부의 세출예산의 규모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관리예산처는 국방예산의 전반에

28) Mary Tyszkiewicz and Stephen Daggett, A Defense Budgeting Primer,

(WashingtonDC.:CRS,1988),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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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제한된다.또한 국방부는 업무

의 특성상 미래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한다.따라서 관리예산처의 입장에

서 볼 때 국방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사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

협 시나리오에 대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국방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국방기획관리체계(PPBES)에서의 예산수립

국방기획관리체계(PPBES)에서의 예산 수립은 기획 및 계획수립과 조화

를 이루면서 국방부 전체 수준에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

명할 수 있다.29)미국의 국방기획관리체계는 1961년 맥나마라 국방장관에

의해 도입되었다.이후 소요제기 주체의 변경에 따라 수 회의 개선이 되

었고 2003년에 럼스펠드 장관의 개혁에 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의사결

정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하여 2년 주기로 국방중

기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작성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홀수연도에는 기획과 계획에 집중하며 예

산을 편성하고 짝수연도에는 사업검토 /성과분석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상의 관리주기와 주요 문서는 <표 4-1>와 같다.

국방기획관리(PPBES)체계에서 미국의 국방예산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중장기국가재정운용과 중기사업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

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리예산처의

예산담당자와 국방부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업을 실행여부를 판단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방

중기사업계획과 국방예산의 경우,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미래 국가의 위협에 대처할 수 방안의 확보라는 안

보의 논리에 의해서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우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9)JerryL.MaCafferyandL.R.Jones,Budgeting andFinancialManagementfor

NationalDefense,(GreenwichCT:InformationAge2004),문영세,권헌철,김태준,신용

도 공역,『미국의 국방예산』(서울: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6),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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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관리주기 및 주요 문서

출범 1년차(OFF-YEAR) 출범 3년차(OFF-YEAR)

∙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적용

∙기획지침을 선택적으로 작성

∙전년 계획서와 예산서의 틀을 유지

∙변동,수정소요만 반영(안)작성

∙의회 승인

∙기획지침을 선택적으로 작성

∙전년 계획서와 예산서의 틀을 유지

∙변동,수정소요만 반영(안)작성

∙의회 승인

출범 2년차(ON-YEAR) 출범 4년차(ON-YEAR)

∙4개년 국방정책 검토보고서(QDR)작성

∙대통령 예산안 반영

∙기획지침 작성

∙재정지침 작성,계획목록서 /예산안 작성

∙의회 승인

∙기획지침 작성

∙재정지침 작성,계획목록서 /예산안 작성

∙의회 승인

제 6절 시사점

첫째,국방장관의 기획지침(DPG)이 전략기획체계과 국방PPBS의 전 과

정을 통제하는 핵심문서로서 선-후행 문서간의 관계에 의해 업무가 진행

되는 한국군의 국방기획관리제도와 차이가 있다.모든 중장기 기획문서는

DPG작성을 위한 기초문서의 성격이며,군사력 소요와 국방사업은 DPG의

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된다.DPG의 성격상 장기보다는 중기에 중점을 두

는 단점은 있으나,4년마다 이루어지는 QDR에 의거 장기목표와 중기목표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또한,DPG작성과정에서 합

동팀에 의한 사전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군의 공감

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둘째,군사력 소요 및 국방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

이다.합참의 경우 합동군사능력평가팀에 의해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적용

하여 소요를 검증하고 있으며,국방부본부의 경우 국방분석평가국 주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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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그룹(PRG)을 구성하여 재원배분중심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중기계획과 연도예산 편성‧심의절차를 점점 통합해 나가는 추세이

다.국방부-각 군간 On-line체제에 의해 소요제기 및 검토,수정절차가 이

루어지며,계획관련 자료,기준,비용요소의 D/B화를 통하여 계획‧예산수

립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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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적용 가능한 국방중기계획 개선방안

제 1절 체계와 관련된 개선방안

1.무조건적인 고정식으로 전환 지양

앞에서 제시된 대안으로 현 국방중기계획은 연동식으로 작성되고 있으

나 이를 고정식으로 전환시킨다면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연도에는 각 부

서들이 소관분야의 신규 또는 변경소요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거나

기 반영사업의 진행상태 또는 계속사업의 성과 점검에 더 많은 시간과 노

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5-1>연동식 및 고정식 작성 비교

구 분 고정식 작성 연동식 작성

개 념

∙목표연도(계획기간)를 고정

∙1차 계획기간이 종료 후 다시 2차

계획기간이 시작

∙미래와 단절된 속에서 계획기간 중의

목표 추구를 절대 중시

∙예 :각 국의 경제개발계획

∙목표년도를 연차적으로 옮김

∙장기기획 목표를 지향하는 중기계획

∙중기계획을 위한 당해연도 예산배정에

초점이 맞춰짐

∙예 :국방중기계획

장 점

∙기획목표관리 가능

∙기획수립 노력 절감

∙현실과의 일티성

∙미래여건에 부응

∙실현 불가능한 계획 사전 제거 가능

∙계획의 유연성 견지

단 점

∙현실과의 유리점

∙계획의 경직화

∙미래여건에 적용 불가

∙시행착오 유발 가능

∙기획목표 변질 가능

∙빈번한 기획 변경 및 수정

출처 :해군대학,「국방중기계획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론 정립」,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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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국방중기계획은 연동 또는 고정방식의 문제보다는 국방정책

의 불신에서 오는 국회 및 정부의 예산 반영이 관건이다.기본적으로나마

연동식 작성과 고정식 작성을 비교하면 표<5-1>과 같다.

국방중기계획의 작성방식 비교에 있어 중점은 정책 변화 등에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는가 인데 우리나라 국방분야의 현실은 정책의 반영보다 얼

마나 예산을 반영하였는가에 의미를 두고,실제 이를 통해 계획수립의 적

정성을 평가한다. 중기 요구금액과 예산의 적중률은 급변하는 상황변화

를 고려시 쉽지 않은 접근으로 중기 요구금액은 국방부가 정부의 일개 부

처로서 정부에 제시하는 요구안이라는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즉 어떤 방식이 좋은가도 중요하지만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

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여기서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은

정책의 변화,미확정 정책에 따른 계획이 고정식이든 연동식이든,행정적

이거나 외형적이거나 원 목적보다도 절차상 완성도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제도 변경으로 현 상황에 대한 만족을 얻기 보다

는 다소 번거러움이 있어라도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형식에 대해서는 핵

심․쟁점으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연동식이더

라도 정보화체계 구축을 통한 각 사업별 D/B 구축을 완성하여 신뢰도를

유지한다면 고정식보다 더 유연한 계획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

으로 한국의 국방여건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가이지 외국의 비교대상국

의 방식이 무엇인가는 참고사항으로 그쳐야 할 것이다.따라서,고정식을

개선방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고정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실제 한국적 여건에 대한 적합성을 함수관계로 확인하고 분석

하여 결정해야 한다.

2.국방정책지침 신설 이전 작성여건 보장

국방정책지침은 중장기 국방정책과 연계한 군사력 건설과 운영방향,국

방자원의 배분중점 및 우선순위,국방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짓는 기획관

리문서로서 매년 연초에 발간되고,주요 내용은 국방정책 기조와 구현방

안,군사전략,전력증강우선순위,자원배분의 조정,현안 이슈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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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정말로 꼭 필요한 지침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기획관리제

도를 뛰어 넘는 만능을 요구하는 것이다.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

해 기획관리체계가 운영되는 것인데 제도적 문제점을 외국의 경우를 들어

유사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사실

현재에도 많은 기획서가 작성되고 최신화를 시도하고 있다.특히 기본정

책서조차도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년주기로 수정판을 내놓

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이다.또한 기본정책서의 부록문서로 표

<5-2>와 같은 각 기능 및 분야별 정책서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기획에

서 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도출되는 정책현안에 대한 선택을 위해 장관 스

스로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국방중기계획의 순탄한 처리

를 위해 기획 단계에서 이런 지침을 줄 수 있을지는 요원한 문제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획 및 계획단계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장관을 지원하는 조직이 많지 않고 국방부 내에서도 이를 전담하거

나 종합하여 조정․통제하는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단순하게 한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도 어려운데 다수의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에 재원을 배분토록 하는 것은 국방중기계획의 임무이지만 이를 결정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즉,현실적으로 누가 국방정책지

침을 작성하고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인

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면에는 현 기획관리체계상의 기획문서들이 구체성이 없고 우선순

위에 대한 판단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지침 작성이 불가

피하다는 점도 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기획관리체계가 미국화 되려면 많은 조직변화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부처와의 관계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변화를 꺼

려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 우리의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이 방안을 적용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현 기획관리체계 여건을 더

욱 심층 깊게,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0-

표<5-2>기능 및 분야별 정책서

문 서 명 주 관 부 서
작성
시기

작성
주기

대상기간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정보본부 2월 3년 F+1년～F+17년

국방기본정책서 국방부(정책기획관실) 6월 5년 F+1년～F+17년

보조
문서

국방기본정책서
작성지침

국방부(정책기획관실) 2월 5년 F+1년～F+17년

부록

문서

통일한국의국방태세 국방부(정책기획관실) 12월 5년 F+1년～F+17년

군비통제기본정책 국방부(정책기획관실) 12월 5년 F+1년～F+17년

군사외교정책서 국방부(국제협력관실) 12월 5년 F+1년～F+17년

예비전력정책서 국방부(동원기획관실) 12월 5년 F+1년～F+17년

국방정보화정책서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12월 5년 F+1년～F+17년

부록

문서

국방군수정책서 국방부(군수관리관실) 12월 5년 F+1년～F+17년

국방시설발전방향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 12월 5년 F+1년～F+17년

국방정보발전기획서 국방 정보본부 12월 5년 F+1년～F+17년

국방개혁기본계획 국방부(국방개혁실) 2월 2~3년 2006~2020

보조
문서

국방개혁기본계획
작성지침

국방부(국방개혁실)
전년도
9월

2~3년 2006~2020

합동군사전략서 합참(전략기획본부) 6월 3년 F+3년～F+17년

부록

문서

합동개념서 합참(전략기획본부) 6월 3년 F+3년～F+17년

장기군구조발전방향 합참(전략기획본부) 6월 3년 F+3년～F+17년

장기전력구조발전방향 합참(전략기획본부) 6월 3년 F+3년～F+17년

장기군사기술발전방향 합참(전략기획본부) 6월 3년 F+3년～F+17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참(전략기획본부) 11월 매년 F+3년～F+7년

보조

문서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작성지침

합참(전략기획본부) 3월 매년 F+3년～F+7년

전력소요서 각군,기관 8월 매년
중기(F+3년～F+7년)
장기(F+8년～F+17년)

부록

문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합참(전략기획본부) 11월 3년 F+3년～F+17년

중·장기부대기획서 합참(전략기획본부) 11월 매년 F+3년～F+7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국방부(자원관리본부) 6월 5년 F+3년～F+17년

보조
문서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작성지침

국방부(자원관리본부) 1월 5년
F+3년
～F+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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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명 주 관 부 서
작성
시기

작성
주기

대상기간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합참(전략기획본부) 5월 매년 F+1년

보조
문서

합동군사전략능력
기획서 작성지침

합참(전략기획본부) 2월 매년 F+1년

출처 :국방부,『국방기획관리 기본훈령』,pp.24-25.

3.경상운영분야 정책서 및 소요목록서 작성의 기능 재판단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상운영분야 정책서는 상위 기획체계와 상호

연동되고,중기계획의 직접적 반영을 위해 기본정책서의 부록과 별도로 구

체적인 장기기획 지침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각 군별 국방부 사업국실에서 경쟁적으로 경상운영분야에 대

해 정책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미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도 표

<5-2>와 같이 다수 있다.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이러한 모습을 충분

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 분야별 정책서를 종합하여 방향을 설정하

는 것을 다시 작성하기 보다는 국방 기본정책서의 시행계획 정도로 아니

면 앞에서 언급된 ‘국방정책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사실상 경상운영분야라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성격상 정책서와 계획단계의 모습이 영속성을 지

니기는 어렵다.

특히 방위력개선분야와 달리 시행되는 방향이 각기 다르게 여러가지이므

로 조정이나 통제가 곤란하다.또한 사업의 목표자체가 비구속적이며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할 시 명확한 한계를 긋기가 곤

란하다.

다음은 경상운영분야 소요목록서로서 기획차원에서 사전 충분한 경제성

분석과 사업 우선순위 판단을 통해 목표사업을 관리함으로써,중기계획의

목표 지향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경상운영분야 목록서가 작성되는 모습은 바로 국방중기계획의 산물과 일

치될 수 있을 것이다. 즉,주객이 전도되어 상기 목록서를 만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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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투입여부 판단에 따라 정리되는 중기계획과 유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이 목록은 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관리만 체

계적으로 한다면 쉽게 작성이 가능하고 보다 강화된 중기요구 통제가 이

뤄진다면 이 목록은 절대적인 비교․조정․통제 문서가 되어 앞에서 희망

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행정소요를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중복이 예상된다.

따라서,이 대안 중 경상운영분야 정책서는 현 기본정책서의 부록수준이

적절하며 추가적인 생산은 경상운영분야의 특성을 고려시 적시성을 상실

할 것이다.소요목록은 현 정보화 체계상 업무담당자들의 사업관리측면에

서 관리되고 검토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재원 규모 일치 및 순기 조정의 목적과 개선여건 평가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했을 경우의 장점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국방중기계획의 순기 준수 현황를 보면

아래와 같다.즉,순기준수가 지켜지지 않았던 이유가 국방부 자체의 문제

인지 기획관리체계보다 상위의,외부의 영향력 때문인지를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표5-3>국방중기계획의 순기준수

구 분 군무회의 재가 일자 예산 확정 비 고

96-00 ‘94.10 ‘94.12 ‘94.12.2 순기 준수

97-01 ‘95.11 ‘95.12 ‘95.12.2 순기 준수

00-04 ‘99.1 ‘99.2 ‘98.12.18

06-10 ‘05.2 ‘05.5 ‘04.12.30

08-12 ‘07.7 07.7 ‘06.12.28

10-14 ‘09.4 ‘09.6 ‘08.12.13

또한,국방중기계획 순기는 공식적인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아무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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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산 확정이 헌법에 명시된 12월 2일을 넘긴다 하더라도 제도라는

입장에서 순기는 이를 기준으로 해야한다.실제로 ‘97년 까지는 12월내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하였으나 ’98년 이후 부터는 대부분이 다음 해로 연

기되었다는 면을 주지해야 한다.

가.재원 차이에 대한 인식 전환

먼저,앞에서 국방중기계획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은 기간 중 재원

규모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방위력개선비의 비

중이 과도하게 국방중기계획이 높다는 것이다.일단 제시된 문제점을 검

토해보면 재원비교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차이가 나는 1,2년차의 베이스

(base)금액에 따라 그 이후의 차액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

를 5년 합계로서 비교한 것이다.또한 방위력 개선비가 상당히 차이가 난

다는 것은 그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간의 정책적인 협의가 없었고 기

획재정부는 국방부의 전력증강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원만 통제를 하는 것인지가 정책구현이라는 국방중

기계획 즉 국방부의 요구와 충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국가재정법 또는 시행령에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전

에 발간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규모를 준수하라고 직접적으로 통제한

부분은 없다.단지 작성지침에 전 계획의 재원규모를 준수하되 증감이 발

생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사실상 합리적이 되려면 정부의

배분은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을 적용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중․장기 경제전망과 정부 정책방향을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왜 국방비가 이정도 수준으로 배분될 수 밖에 없냐는 질문

에 기획재정부도 정책을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

하기 어려율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의 근원적인 재원차이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작성하는 정부와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는 국방부의 경제성장 및

정부 재정전망에 대한 예측수준과 관련이 있다. 즉,공식적인 재정전망이

있을 경우에는,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작성시기와 순기 차이를 배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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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획사이의 재원 판단의 기준이 동일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다른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 특히 국방중기계획의 재원판단은 정부의 수입대비 지출능력으로서의

재정규모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예상되는 재정전망에 따른 배분규모에 국

방분야 필수 전력 및 운영소요의 목표 재원을 포함하여 고려하므로 더 많

은 차이가 불가피 할 것이다.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

변화도 예산편성의 당위성 측면에서 주로 검토되고 사실상 다음 순기에서

그 변동 폭이 표<5-4>과 같이 나타나 있다.

표<5-4>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 변화
(단위: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004-2008 189,412 208,226 227,090 249,050 278,062 1,151,840

(증가율) 8.1 9.9 9.1 9.7 11.6 10.1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005-2009 211,026 228,632 248,777 272,666 299,698 1,260,799

(증가율) 11.4 8.2 8.8 9.6 8.8 9.1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006-2010 225,129 246,967 268,904 292,450 318,182 1,351,632

(증가율) 6.7 9.7 8.9 8.8 8.8 9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007-2011 244,972 267,082 291,025 317,278 345,270 1,465,627

(증가율) 8.8 9 9 9 8.8 9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008-2012 266,491 286,379 306,176 326,782 348,006 1,533,834

(증가율) 8.8 7.5 6.9 6.7 6.5 6.9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009-2013 285,326 296,039 309,359 322,723 336,842 1,550,289

(증가율) 7.1 3.8 4.5 4.3 4.4 4.2

또한 국방중기계획은 정부에 제출하는 부처 요구안으로서 증액 반영하여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물론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가 재원배분의 성격

을 가지기 때문에 재원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국방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

성에 대한 반영과 사업 조정,삭감에 대비한 융통성 차원에서 국방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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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재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 규모를 초과하여 요구한다.그리고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집중하여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도 재원배

분의 변동 폭이 다소 발생하여 미국의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강력

한 통제력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현재 여러 기관 및 논문에서 국방중

기계획의 재원 규모가 부적절한 것을 문제 삼고 이를 이유로 국방예산의

비효율적 편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국방중기계획은 금액을 맞추는 돈표가

아니라 국방정책을 예산화하여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인

식해야 한다.물론 금액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확정예산과 딱딱 맞아 떨

어지면 보기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만들어 내는 모습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순간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거나 국방중기계획의 무용론

즉 돈표로서의 유용성만 제시될 우려가 있다. 기획단계 이후 계획을 수

립하면서 수 많은 조정이 발생하고 계획이 수립되어 현실적인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너무나 결

과론적으로 접근하여 중간 단계인 중기계획에 모든 오류의 근원을 넘겨버

리는 것은 큰 착각이다.국방중기계획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여러 정책

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도 보고 조정도 하는 계획서일 뿐이다.

최근 5년동안 중기계획의 재원판단 근거를 보면 표<5-5>같다.

표<5-5>최근 국방중기계획 재원판단 근거

구분 재원 판단 재원 배분

06-10
‘협력적 자주국방’재원 적용,
‘10년은 09증가율 적용

10.2%
‘05-’09재원 적용,
‘10년은 방위력개선비 40% 적용

07-11 국방개혁계획에 준한 증가율 적용 9.9% 방위력개선 개혁소요 우선 배분

08-12 GDP3%,증가율 한자리수 적용 9.6%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최대 20%
이내 적용

09-13 08-12증가율 적용 9.0% 08-12배분율 적용

10-14 국방개혁 재원 적용 7.5% 국방개혁 재원 적용

이러한 체제를 개선하기위한 방법은 먼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경제 및

정부재정전망치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로 실제 필요한 적정소요를 판단

하는 것이다.국방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처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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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지만 효율화를 통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한 최적 최소 필수소요만

을 제시한다면 그 규모와 내역부터 상당히 달라지며 재정당국에서 받아

들이는 모습도 전과 다를 것이다. 물론 전망치가 너무 적어서 국방부 소

요를 모두 담아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소요가 앞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최적 최소 필수소요를 요구한다면 재정당국은 새로운 시각으로 국방분

야를 보게되고 그 것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상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의 배분은 통상 과거 기준(최근 5년간

평균,예산 점유율,국방개혁 배분율)을 적용,이전의 중기계획 및 확정예

산에 반영된 사항과 국방정책 및 전력증강계획을 고려하여 그 증가율과

점유율을 반영한 것이다.이 중에서 인건비 등 의무적 지출소요를 제외하

고는 국방정책의 방향이 재원배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즉 방위력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장병복지를 우선 반영할 것이든지 등

이 그 것이다. 그러나 이 모습도 정확한 분석자료없이 적용될 경우 그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가능한 많은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하며 이것이 앞서 제시한 과학적 기법에 의한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즉 어떤 분석자료를 어느 기준에 맞추어

어디에 적용했는가는 차후 그 적정성과 합리성을 평가할 때 귀중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것은 적정 국방비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05년부터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예산구조가 변경되어 일괄적이

고 자동화된 분석자료를 얻기도 쉽지 않은 현실적인 제한사항이 있다.따

라서,국방중기계획의 재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일치시키고 안시키고는

정확한 법령 내지는 규정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나 현실적인 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입장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차이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순기 일치에 대한 필요성 재고

국방중기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된 것보다 약 20년 전부터 작성

되어 왔고 현재의 순기도 대략 그러했다.그러나,앞에서 제시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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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이 완성되는 시기에 국방중기계획을 착수하여 국가재정

전략회의 즉 내년도 예산의 지출한도가 정해지는 시기인 4월에 완료한다

는 것이다.또한 국방중기계획의 대상기간도 한 해 앞당겨 F+1∼F+5년으

로 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작성기간 단축으로 경제여건에 대한 즉각적

인 대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대상기간을 단

축함으로써 계획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은 연간 단위로 종결짓도록 작성되는 연동식계획이자 순기

업무로서 국방부의 안이며 정부로 제출되는 요구안 수준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부처의 요구안이 배분 수준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특히 국방이

라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기획체계에 이어서 이뤄지는 만큼 일정수준만큼

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예산적인 면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차이

에서 오는 경우가 더욱 많다.또한 앞에서도 제시했지만 국가재정운용계

획은 다분히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향후 3년을 전망

하지만 국방중기계획은 내년도부터 5년간을 전망하므로 예산의 정부안과

확정안이 종결되는 연말에 마무리 짓는 순기가 적절하다.특히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요구안을 제출하는 시기인 1월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며

요구부서의 작성순기가 제출이전에 완료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다. 또

한 제시된 안처럼 국방중기계획의 정상적인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정책실

무회의를 거친 수준에서 국방부 요구안 초안의 모습으로 기획재정부로 제

출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제시된 안과 별도로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안은 확정예산과 연계되는 방위력개선사업 편성으로 방사청 개청이

전과는 달리 각종 분과위나 방추위의 위원이 대부분 외부인원으로 편성되

어 있어 확정된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확정예산에 따른 조정소요가 발생했

을 때 재소집하기가 제한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중기계

획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종결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또한 대상기간에

있어 1년을 단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망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짜 맞추기를 하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즉,국방부가 왜 정부보다 경

제 및 재정 전망 수준이 낮은데도 정부보다 더 멀리 계획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방분야 사업의 특성상 장기사업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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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금이라도 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비록 추후 수정되는 경우가 있

더라도 비교적 안정된 전망속에서 다년간 사업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현재에 제시된 대안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국가재정

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원하는 한 부처의 요구안과 그 요구 방

법과 수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절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

1.정보화체계 개선

앞에서 제시한 대안은 모두 적절하며 이에 대해 현재 국방부의 통합재

정정보시스템은 국가재정운용계획,국방중기계획,예산 편성,예산 운영,

회계 관리 등의 담당자 업무처리 중심으로 훌륭하게 지원되고 있어 각종

재정관련 계획수립 및 유지에는 크게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들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면서 지금도 시스템 탓을 하고 있다.

현 시스템에는 DW(datawarehouse)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기본적

인 수준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서버에 저장된 자료제공 범

위내에서 다양하게 묘사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무 담

당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쉽게 접근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비정형 프로그

램을 작성할 틈을 내지 못한다. 따라서 국방중기계획의 업무지원 이 외

에 분석적 기법을 적용한 별도의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든지 현재의 체계

를 개선하여 더 보편화하든지의 대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방위력

개선사업은 물론 경상운영사업까지 포함한 전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

하고 이 리스트는 단순한 자료의 기록이면서도 각각이 지니고 있는 특성

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형화 됨으로써 미국의 FYDP(Future Year

DefenseProgram,통합 예산 중기계획 DB 체계)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물론 이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관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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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미국의 정보화체계를 참고로 하되 현 조직과 업무절차도 고려되

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이다.

2.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조직 및 인력 전문화

앞에서 제시한 대안은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다.국방중기계획을 다루는 조직은 전문화되고 그 구성원들은 특

정자격을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모든 조직이 희망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해 재정당국부터 예산 편

성업무와 중기업무를 동일한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업무담

당자들은 현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교체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공무원의

보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그렇다고 현역 군인들을 무

분별하게 3년 이상 장기보직 시키는 방법도 그리 칭찬할 만한 것도 아니

다.따라서 이러한 전문조직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을 하고 사전 직무교육

을 거쳐서 비교적 장기간 근무를 하되 조직내 승진 및 진급여건 보장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그리

고 국방부 특성상 중기계획 담당부서를 전담제로 편성하여 앞서 제시된

국방정책 지침이라든지 경상운영분야 지침서 수준에서의 정책적 조정과

통제를 병행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검토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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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국방중기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작성

방식 변경,국방정책 지침 구체화,경상운영분야 지침 구체화,국가재정운

용계획과 연계성 증대, 정보화 체계 보강,조직 및 인력 전문화 등이다.

그러나 제시된 문제점 및 대안을 국방부의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보면 실

상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있어 해당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적용가능한 방안을 식별하였다.

먼저 국방중기계획의 연동방식은 계속되어 온 업무기술 축적으로 문제점

으로 제시된 바와 같은 과도한 행정소요는 없고 정책의 변경도 크게 없으

므로 구태여 고정식 및 준고정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둘째,국방정

책 지침의 구체화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획단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현실적으로 기 작성된 기본정책서를 포함한 각

종 기획문서들이 정책에 대해 정상적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셋째,경상운영분야도 방위력개선분야와 같은 기

획서 및 소요목록서를 작성하자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작성된 경상운영분야

정책서들을 고려하여 중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통

합된 정책서와 소요목록 그 자체가 바로 국방중기계획서가 될 것이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넷째,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 증

대이다. 먼저 재원측면에서 국방중기계획과의 재원 일치는 요원할 것이

다.물론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지침에는 이전에 작성한 재원을 반영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확정예산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경직성 경비가

87%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 특성을 고려해 볼 때,그 지침을 준수하기

는 쉽지 않다. 물론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방 정책을 고집하

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부처 요구안을 작성하면서 이전에 하달된

재원규모로 국방정책을 한정짓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다.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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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재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한편으

로 미국과 같이 2∼3년 전부터 국방정책 및 예산 검토가 이뤄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경상운영사업의 대부분이 적정 수준에 도달한 상황 하에서

는 그런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순기측면에서는 국가

재정운용계획만을 고려하여 9월에 착수하여 다음 해 4월에 완료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을 준수하라는 것과 맥

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방기획관리체계상 모든 기획문서는 국방

중기계획 수립간 적용하기위해 대부분이 당해연도에 종결되고, 국가재정

운용계획 자체도 예산과 연계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종결되는데 구태여 국

방중기계획을 국방기획관리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까지 수정할 필요

가 없다. 또한 순기만 맞춘다고해서 재원 차이가 해소되고 계획이 적절

히 수립된다는 것은 요구부서로서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다.국방중기계획

은 국방 기획으로부터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적,정책적/재원적

여유가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정보화 체계 보강은 국방중기계획

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기획단계로서의 중요성도

동일할 것이다.끝으로 조직 및 인력 전문화는 제도적인 측면과 현행 운

영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은 운영개선과 관련된 정보화 체계

보강,조직 및 인력 전문화 등이며 체계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국방여건에 적합한 방안이 계속 연구되어

야 할 것이다.

제 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먼저 다른 연구논문처럼 단일 주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안

을 모색하는 방식과 달리 여러 연구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정

리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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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었다.단,이것이 정부 정책이나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이러한

시각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사실상 본 연구는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검토되고 있는 제도적 개선

에 대한 이면적 입장을 정리해 봄으로써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둘

째,국방중기계획에 대해 개선안을 모색하지만 일정부분은 국방기획관리

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부분적이나마 국방기획지침과 기획소요 판단과 관

련하여 일부 기획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셋째,국방부에서 국방중기계획 관련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실무자로서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정책적 개선안과 현실적 평가를 정리했다는 면에서

이 연구의 특징을 찿을 수 있다.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본 연구가 국방부

의 입장이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큰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각 대안의 이면에 있는 모습을 정리한 것임을 주지하고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제 3절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

앞서 시사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방중기계획 관련업무 실무자로서

사실에 근거한 현상분석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 과학적 기법을 적용한 모

델 제시라든지 설문지를 이용한 결과 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둘째,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예를 제시하지 못하고 우

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미국의 예만을 들었으며,셋째,군 이외에 중기계획

을 수립하는 대규모 민간기업의 제도에 대한 연구는 배제 되었다.넷째,

국방중기계획을 설명하기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것

이 필요하나 연구의 초점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국방중기계획과 직접 관

련되는 최소한의 부분만을 언급하였다.끝으로 실제 업무수행간 발생하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개인 사견이 포함될 여지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고,미국 이외의

선진국의 제도와 대규모 민간기업의 제도를 연구하며,무엇보다도 국방기

획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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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mmendationstoImproveDefenceBudget

Operations

-EnhancingEffectivenessofMid-termDefenseProgramming-

Jung,Myeong Keun

MajorinDivisionofNationalDefence

Management

Dep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HansungUniversity

Manyissuesareraisedandsolutionsareproposedconcerning the

DefenceMid-term Programme.Issuesincludethechangingthemethod

of programming,more specified guideline for defence policy and

operationalcosts,enhancing compatibility with theNationalFinancial

Plan,reinforcing the system ofmid-term requirementdetermination,

determining the mid-term budget at its allocation,improving the

information system,enhancing analysis,assessment,and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and reinforcing expertise of personnel and

organisation.However,someoftheissuesraisedand theirsolutions

eitherstem from misunderstandingoftherealityfacedbytheMinistry

ofNationalDefence.Therefore,thisthesisaimstoidentifymorerealistic

approachtoresolvingtheissuesandmorefeasibl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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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the interlocking and shifting nature ofMid-term Defence

Programme(hereafterMDP)doesnotinvolveheavyadministrativecost

asarguedbysome.Accumulatedtechniquebytheprogrammersandnot

manydrasticshiftinpolicymakesthisarelativelycosteffectivework.

Therefore,thereisnoneedtochangetheMDPtoafixedorsemi-fixed

programme.

Second,someraisetheissuethatthedefencepolicyguidelineshould

bemorespecificin theprogramme.Theissueisrightly raised,but

defencepolicyguidelineshouldbereviewedattheplanningstage,notat

the programming stage. In reality, policy papers such as the

ComprehensiveDefencePlanPaperfailtosetforthpriority.

Third,someclaim thatplanningpapersanddemandlistpapersdrafted

forthe procurementand acquisition are needed forthe operational

demandsaswell.However,demandsforoperationalcostsaremade

basedonthepolicypapersofeachareaofoperationandthereforeare

theplanning papersand demand listpapersthemselves.Therfore,it

wouldbeduplicationofwork,ifsuchpapersarerequiredtobewritten

againfortheMDP.

ForthistheenhancementofMDP'scompatibilitywiththeNational

FinancialPlan(HereafterNFP).

ItwouldbeveryunrealistictoexpecttheMDPbudgettoexactly

matchthebudgetfortheNFP.TheguidelinefordraftingtheNFPstate

thatthebudgetfrom thepreviouslyplanshouldbereflectedinthenew

plan.However,giventhenaturethatabout87% ofdefencebudgetis

fixedwithobligatoryexpenditure,itisextremelydifficulttoabideby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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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Ofcourse,itwouldbeveryunwisetoinsistondefencepolicy

withoutfinancialsupport.Ontheonehand,itwouldbeasimplistic

approachtodesigndefencepolicybasedonthetargetamountsetbythe

restofthegovernment.Pointing tothefactthatthereisdisparity

betweentheMDPandNFPbudget,andthatthegovernment'sfinancial

policyisinawrongdirectionaretwodifferentmatters.Ontheother

hand,itmightbepossibletosynchroniseMDP andNFP budgetif

yearlypolicyandbudgetisreviewedintwotothreeyearsinadvance

asseenintheUnitedStates.

DemandingMDP tosynchronisewithNFP timelineofinitiatingin

SeptemberandcompletinginAprilnextyearisjustassimplisticasthe

demandtosynchronisethebudgetforthetwodifferentprogrammes.All

theplanningdocumentswithinthePPBEESarecompletedbytheendof

calendaryeartobereflectedintheMDP.EventheNFPiscompletedby

theendofcalendaryeartobeinterconnectedwiththeyearlybudget.

Therefore,itwouldnotbenecessaryorwisetochangethetimelinefor

theMDP,which is bound to createconfusion within the PPBEES.

Synchronising timeline willnotbring synchronised MDP and NFP

budget.ItshouldbenotedthatagoodMDPcomesfrom sufficienttime,

budgetand good planning antpolicy level.Fifth,reinforcementof

informationsystem,iscriticalnecessitiestoimproveeffectivenessofthe

MDP,nottomentiondemanddeterminationattheplanningstage.

Finally,enhancingexpertiseofthepersonnelandorganisationshouldbe

conductedatbothinstitutionalandoperationallevel.

Thesolutionsproposedabove,includingreinforcementofinformation

system,analysis,enhancingexpertiseofthepersonnelandorganisation

needfurtherscrutinytobe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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